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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의 개
념은 UN 환경개발회의에서 1992년채택되고 1993년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이 협약은 각 국가가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전자원과관련전통지식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을

공정하고공평하게분배함으로써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하

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CBD, 2006; Laird et al., 2020; 
Lizarazo-Rodriguez et al., 2024). 이후 다양한 국제 협약과
행동 계획이 ABS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CBD는 생
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공
유를세가지핵심목표로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아
이치생물다양성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와같은구체
적실행지침을도입하였다. 또한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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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was formalized throug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dopted at the 1992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rovi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contributes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allowing each country to exercise sovereignty over its biological resources and equitably share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Subsequently, the Nagoya Protocol strengthened the legal binding nature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however, discussions on ABS in the field of animal genetic resources (AnGR) remain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ose on plants and microorganisms. This study therefore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ABS frameworks 
for animal genetic resources across major countries, highlight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systems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s. In conclusion, while countries have established diverse ABS frameworks tailored to their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specifically focused on animal genetic resources remain limited.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governance framework is needed in the future, focusing on harmonization of national systems, 
clarification of the inclusion of digital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the practical enforcement of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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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전자원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for 
Animal Genetic Resources, 2007)｣을 통해 가축 유전자원의
특성 평가, 지속적 이용, 보존, 정책 개발을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였다(FAO, 2007). 이어 2010년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가채택되면서, 각국가는외래유전자원의활용과
자국 유전자원의 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Hong, 2013; Greiber, 2019; Lee 
et al., 2021).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발효되면서 유전자원
이용에대한법적구속력을제공하였으며, 최근 2023년서명
된 ｢BBNJ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은 공해의해양 생물 자원으로까지 논의를확장
하였다(Langlet and Vadrot, 2023; Casolari et al., 2025).

ABS의 실제 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제도의 적용이 갖는
기회와 과제가보다명확히 드러난다. 케냐의 보란소(Boran 
cattl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꿀벌 자원, 나미비아의 후디아
(Hoodia) 식물, 인도의 님(Neem) 나무 등이 대표적 사례로, 
상업적 활용과 전통지식 보호, 그리고 국가 주권의 보장이
라는 다층적 요구가 어떻게 조율되는지를 보여준다. 가축
부문에서 동물유전자원은 경제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기후변화 적응, 질병 저항성 확보 등 미래 지속가능성
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ABS 제도의 논의는 식물이
나 미생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루어져 왔다

(Greiber, 2019; Martniuk and Haska, 2021; Kreilen and Arts, 
2024). 최근 생명공학, 육종 산업, 제약 산업에서 가축 유전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국이 어떤 제도
적·정책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동물유전
자원 분야 ABS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국가별 전략, 법제화 현황, 대표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BS 제도가 가축 유전자원의 관리, 이용, 보존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론

1. 주요 국가별 ABS 대응 현황

1) 인도의 ABS 대응 현황

Swamy and Saloni(2021)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해당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일부를 인도 정부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접
근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ABS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한 후, 생물자원 이용 목적에 맞춘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
diversity Authority; NBA)이 이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인도는 생물다양성법(2002), 생물다양성규칙(2004), 생물

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에관한지침(2014) 등
의법률및규정을제정⋅시행하고있다. 생물다양성법은생
물자원 접근에 대한 규칙과 NBA 및 주 생물다양성 이사회
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8월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아유르베다전통 의술 행위자에 대한 ABS 의무
감면, 외국인 투자 비율에 따른 국내 회사 인정 범위 확대, 
특허출원이후의허가신청관련규정등이신설및변경되

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1) 인도의 ABS 절차
외국인이 인도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NBA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NBA는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조건으로

접근을 승인한다(ABS 법 제19조, 제20조, ABS 지침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따름). 절차를요약하면, 신청
자는 NBA에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접근, 연구결과이
전, 지식재산권 신청, 제3자 이전 등을 신청한다. 이후 NBA
는 주 생물다양성 이사회(SBBs)를 통해 지역별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s)와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결정한다. NBA가승인할경우, 신청자와이익공유협
약을 체결하게 된다.

(2) 인도의 이익공유 협상 및 유형
인도에서생물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용으로발생한이

익의 공유 대상자는 생물다양성총국(NBA)이다. 이익공유
방식은 ABS 법 제2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익 공유
비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ABS Guidelines, 2014; ABS 
Regulations, 2025).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식은 다음과 같다.

· NBA와 지식재산권(IPR) 공동소유권 인정(이익청구자가

확인되는 경우)

· 기술이전

· 생산 및 연구개발(R&D) 소재지의 이익청구자 생활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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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에서 인도 과학자, 이익청구자 및 지역민과의 협력

· 이익청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조합 설립

· NBA가 정한 이익청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비금전

적 이익 지급

(3) 인도의 ABS 절차 위반 시 제재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은 ABS 절차 위반 시 구체적인 제

재를규정하고있으며, 2023년개정이후에는형사처벌규정
을삭제하고행정과태료중심체계로전환하였다. 위반의유
형과정도에따라과태료가부과되며, 중대한위반또는반복
위반시과태료상한이상향된다. 주요위반유형과그에따른
제재내용은 Table 2에정리하였다. 이와같이개정된법률은
형사적위협보다는행정적집행력과절차효율성을강화하여

연구자와기업의합법적 ABS 이행을유도하는방향으로전환
되었음을 알 수 있다(Government of India, 2002, 2023).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인도의 ABS 제도는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명확한 승인 절차, 법정 이익공유 메커니즘, 그
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과 집행

력을 확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2) 일본의 ABS 대응 현황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지침(2012)’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CBD 발효 이후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해당 국가
로부터 정보에 근거한 사전 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혜택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를 통해
나누어져야 하며, 국경을 넘어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사
전에해당국가에서 ABS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JBA, 2012; Augusto and Gutiérrez, 2014; Japan Bio-
industry Association, 2017; Laird et al., 2020).
일본의 ABS 지침의특징은일본내에서유전자원을취득

하는 경우, 일본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정보에 근거한 사
전 동의(PIC)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Uehara et al., 
2021). 다음 절차는 해외로부터 일본으로 유전자원이 유입
되는 경우인데, ｢유전자원의 획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관한 지침(遺伝資
源の 取得の 機会及びその 利用から 生ずる 利益の 公正かつ 衡

平な 配分に 関する 指針)｣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
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2021). 

(1) 일본의 ABS 절차
나고야의정서의규칙을준수하여유전자원의채취나취득

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ABS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

Contravention type Description of penalties

Access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NBA

Fine: INR 100,000—5,000,000
(Section 55 of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Failure to give prior 
intimation to the State 

Biodiversity Boards 
(SBBs)

Fine: INR 1 lakh—50 lakh /extendable to 
INR 1 crore if contravention continues
(Section 55 of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as amended in 2023)

Violation of orders 
issued by the 
Central/State 

Government or the NBA

Fine up to INR 1 lakh 
(Section 56,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Not amended)

Corporate offences

Joint liability of company and responsible 
persons 
(Section 57,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Not amended)

Sourc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as amended in 2023.

Table 2. Penalties for contravention of ABS provisions under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as amended in 2023)

Mode of 
benefit sharing Detailed content

Biological resources 
having high 

economic value 

Up-front payment ≥5% of auction or sale value
(e.g., sandalwood and red sanders)

Based on the annual 
gross ex-factory 

sales price of the 
product

Benefit sharing: 0.1—0.5% of annual gross 
ex-factory sales price (as mutually agreed)

Transfer of results 
of research

3—5% of the monetary consideration received 
by the applic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Commercialization of Product / Process / 
Technology
Ÿ By applicant: 0.2—1.0 % of annual 

gross ex-factory sale (excluding taxes)
Ÿ If sold / licensed to third party: 3—5 % 

of upfront or licence fee & 2—5 % of 
annual royalty to NBA

Transfer of accessed 
biological resource

Benefit sharing 2—5% of the monetary 
consideration received from the transferee 
or licensee, as per agreement with NBA

Source: ABS Guidelines (2014); ABS Regulations (2025).

Table 1. Mode of benefit sharing under the 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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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 연구자 요청

유전자원의 제공국에서 공동 연구자를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제공국정부와의협상을포함한여러단계에서현
지언어만사용해야할경우도있고, 외국인의채취를허용하
지 않는경우도 발생하므로 공동연구자의 확인은 필수이다.

② 공동 연구 계약서 체결

공동 연구자는 소속된 연구 기관과 자신의 연구 기관 간

에 공동 연구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ABS
에 관한 상호 합의 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이 명
시되어야 하며, MAT에는 취득 조건, 이전 조건, 이용 조건
및 제공국에 대한 이익 분배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기초 연구의 경우, 이익은 비금전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사전 동의 획득

유전자원의 채취, 및 국외 반출 시, 제공국 정부의 ABS 
담당 기관으로부터 사전 동의(PIC)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
나,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는 PIC 취득이 면제된다. 현재
ABS 체계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PIC를 취득하기 어려운 경
우가 있으며, 이 경우 ABS 대응 노력을 문서화하여 기록하
는 것이 권장된다. PIC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물
다양성 협약의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현지 커뮤니티에 대
한 사전 설명 및 연구 결과 공개는 필수적이다.

④ 비자 취득 및 샘플 채취

절차가 완료된 후, 연구자는 제공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
관에서 연구자비자를 취득하여해당 국가에 입국하고 샘플

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경찰이나 정부 관련
부처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일본으로 반입할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증법｣ 등의 법령이 관련되므로, 
절차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렵게 입수한 유전자원을 폐기해
야 한다.

⑤ 국제 준수 증명서(IRCC) 발행
정식절차에따라유전자원의취득이이루어진후, 제공국

정부가 ABS에 관한 국제적 공유 플랫폼인 ABS Clearing- 
House(ABSCH)에 신청을 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준수 증명서(IRC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가 발행된다. 이 IRCC는 ABSCH에 게재된다. 
또한, ABS 지침에 따라 일본 정부의 담당 부서인 환경성에
유전자원의 적법 취득에 대한 보고를 하며, 보고 내용은 환
경성웹사이트에게시된다. 5년후에는환경성의모니터링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일본의 이익 공유 협상 및 유형
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 측의 요구사항과 이용 측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여 양측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의 개념은 나고야의정
서에서 ‘편익’으로 표현되며, 이는 유전자원에서 파생된 상
품의 순수익을 넘어,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이익
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은 일본
의 ABS 정책과 유사하게 자율성과 국제 규범을 조화시키
며, 공정한 협상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이익공유 모델을
지향한다.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의 예시는 Table 3에제
시하였다(Humphries, 2025).
일본은 이와 같이 유전자원 이용의 자율성과 국제 규범

준수를 조화시킨 ABS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
도적 구조는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ABS 제도의발전 방향을제시하는선도적 사례로 사료된다
(Fig. 1).

3) 중국의 ABS 대응 현황

중국은 아직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Xia, 2023). 즉, 하나의 법령으로 ABS 관련 모든 내용을 규
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개별

법제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한다. 먼저, ｢생물안전법｣에 따르
면 중국의 생물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른 승인 절

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제 공동 연구 수행 시 중국 기
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이익 공유 협약을 체결해야 한

다. ABS와가장직접적인관련이있는 ｢생물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관리 조례｣(이하 조례)는 2017년 입안되었으나
아직 제정된 바 없다(Xia, 2025).

Monetary benefit Non-monetary benefit
Sample fees Shar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Milestone payments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of researchers 
in provider countries

Royalties from 
commercialization

Source: Humphries (2025): Decoding Marine Genetic Resource 
Governance Under the BBNJ Agreement. Springer Nature, Chapter 6.

Table 3. Examples of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under 
Japan’s AB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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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dopted and modified from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MOEJ). Source: Uehara et al. (2021).

중국의동물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축목
법(畜牧法)｣을 통해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생물자원을 과학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생물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전리법은 특허법으로 약칭하며 제26
조에는 특허법에서의 유전자원의 범위와 관련 규정을 명시

하고 있다(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24). 제26조 특
허법에서의 유전자원이란 인체,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등
유전 기능단위를 함유하고 있고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는 재료를 말한다. 특허법에서 유전자원에 의존
하여 완성하는 발명창조란 유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

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
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한경우 신청인은 신청서 중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관리 부서가 제정하

는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24).

(1) 중국의 조례에 따른 ABS 절차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관리 조례｣에 따르면, 외

국인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이든 상관없이 중국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진행할 때에는 중국인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야 한다(조례 제20조) (Jianyong and Xue, 2017; Jia and 
Zhang, 2024).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 이용신청부터협의서작성, 등록·비

준, 이익공유및국제인증서발급에이르는주요절차를단계별
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2) 생물안전법에 따른 생물자원 ABS 절차
중국의 ｢생물안전법｣에따르면, 중국생물자원을활용한국

제과학연구협력은법에따라승인을취득해야함을규정하고

있다(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국제공동과학연구에관한접근및이용시, 관
련법령에따라허가를취득하고중국기관과그연구자들이

전체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하고관련권리와이익을공유한

다.

(3) 중국의 이익 공유 협상 및 유형
이익 공유협정에는생물유전자원의 용도, 이익 공유의형

식, 비율 및 방식, 접근 목적 변경 후의 이익 배분 등 주요

Step Description

1, Application 
for use

- Joint collaboration with a Chinese institution
- Cooperation conducted within China: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Chinese researchers in R&D 
activities

2. Consent of 
resource holder

- Unclear ownership or possession: Agreement 
prepared under guidance of agencies designated 
by the State Council’s environmental authority 
and relevant ministries

3. Preparation 
of MAT 

- Mutually agreed terms:
Purpose of us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 forms of benefit sharing (monetary / non- 
monetary)

- Clearly specify the ratio, method, and criteria 
for benefit sharing

4. Registration 
or review and 

approval

- Required documents: 
Agreement, proof of lawful possession
if transfer or change in purpose → original 
ABS agreement and cooperation statement 

5. Issuance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 Obligation of disclosure of origin:
N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ranted without 
submission of valid ABS documentation

6.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 Users: Annual payment to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Benefit-Sharing Fund
(0.5—10% of profits)

Sourc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Table 4. ABS procedures under China’s draf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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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조례 제31조)고 규정하고 있
다(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또한, 제32조에서는 금전적·비금
전적 이익공유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제33조에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0.5~10%)을 국가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기금
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국가 차원의 보전 및 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

다. 

(4) 중국의 ABS 절차 위반 시 제재
조례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그 외의 의

무에 대해 행정처벌, 가중처벌, 그리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제39조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사
용 금지 조치를 내리고,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 몰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위법 정보를 책임 주체의 신용 기록
에 기재하고, 상황에 따라 5만 위안(약 923만 원) 이상 20만
위안(약 3,692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수있다. 위반 행위
는 아래와 같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생물유전자원을 접근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생물유전자원 또는 관련 연구 성과를

양도한 경우

· 이익공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최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당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생물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의 법적 검사를 거절하거나 규정

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 협의에 관한 이행 상황을 보고하

지 않아 최고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례 제40조에서는 위법행위가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영업정지, 위법 소득 및 불법 재물 몰수, 생물유전자원의 접
근증명문서회수, 생물유전자원 취득자격 박탈조치를 취
할수 있고, 위법한정보를책임 주체의신용 기록에기재한
다.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 위법행위 대상인 생물유전자원이 출입국 관리 제한 목록

대상이거나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한 생물유전자원의 영구적 손실

·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 생태계 안전의 침해

· 불법경영의 액수가 25만 위안(약 4,615만 원) 이상 또는
위법 소득 액수가 15만 위안(약 2,769만 원) 이상인 경우

· 기타엄중한 위법에해당하는것으로 주관부서에서인정

하는 경우

조례 제44조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유전자원 소유권
자, 점유자와 원시 제공자 등 주체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중국은이 조례를 중심으로｢생물안전법｣·｢특허법｣ 등관
련 법령을 연계한 통합적 AB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국가 주도의 관리와 이익공유 원칙을 제도화

한 구조로,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제 규범과의 조화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프랑스의 ABS 대응 현황

생물다양성영향관리사무소, 환경및자연자원관리총
국(Bureau de l'encadrement des impacts sur la biodiversité 
Direction Générale de l'Aménagement, du Logement et de la 
Nature Juillet)의유전자원 및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2023)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 8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위한 국가 접근 및 공유 시스템(Regulation for access and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hei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BS 

Monetary benefit Non-monetary benefit

Fees for collection and sampling Participation in scientific research 
or product R&D

Commercial license fees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research results

Commercial profits Support for expert training 
programs

Subsidie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Preferential terms for technology 
transfer

Cooperative or joint investment Provision of products or services 
at production cost

Educational or financial support 
for local communities (source 
areas)

Business collaboration or part-
nership

Sourc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Table 5. Monetary and non-monetary benefits under China’s 
AB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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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이 도입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신고 절차와

허가절차를통해유전자원을활용할수있다. 비상업적연구
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거나, 현지
외보전을위한유전자원수집, 유전자원의가치증대를위한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접근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취득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국가

책임 기관으로부터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 책임 기관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는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접근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

다. 프랑스의 ABS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
며, 관련부처의심사와 지역공동체통보절차를거쳐 최종
적으로 ABS 등록 및 IRCC가 발급된다. 이 절차는 Fig. 2에
도식화하였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세가지유형으로구분된비상업적이용행위에따라미
리 설정된 표준 이익 공유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서

에기재해야한다. 상업적목적으로유전자원을이용할경우, 
허가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 생태전환·영토통합부
와 이익 공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MTES, 2018).
이익 공유는 비금전적 및 금전적 방식 모두 가능하며, 비

금전적방식의이익공유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금전
지급 방식이 선택될 경우,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전 세
계매출(세전) 및기타수입액'의 5% 이내로결정되며, 총수
입액이 최소 1,000유로(한화 약 140만 원, 2023년 9월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한다(Government of 
France, 2017).

5) 한국의 ABS 대응 현황

ABS 실무 매뉴얼(National Biodiversity Center, 2023)에서
는 우리나라 ABS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9조는 접근 신고의 대상을
외국인, 재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와 준하는 자
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PIC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전자원 제공국이 한국
임을 확인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도 동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는 통합신고서비스 사이트

(https://www.ab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에게 국내 유전자원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 유
전자원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하

였다. 특히, 이익공유 방식과 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
며 각 국가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자와

의 MAT 계약에 이익공유 방식과 비율을 결정한다. 특별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시계약서 등을 참고하
여 전략적으로이익 공유방식을 협의하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다(National Biodiversity 
Center, 2024). 

ABS 절차와법령에관한문의는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유
전자원정보관리센터누리집상담센터를통해가능하며, 우리나
라국내및해외유전자원접근절차는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센터(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GRIMC)’에서제시한내용을 Fig. 3과같이정리하였다. 
Fig. 3은국내외유전자원접근절차의흐름을단계별로도식화
한것으로접근신고, MAT 체결및이익공유절차를핵심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Fig. 2. ABS procedure in France. Data Sources: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2021).

https://www.a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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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ABS 절차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관련 매뉴얼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2.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및 DOI(Di-

gital Object Identifier) 적용 동향

1) DSI

인간게놈프로젝트이후, 유전체학연구방법은상당히발전
하였다. 지난 20년동안유전체데이터의양이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시퀀싱 비용은 감소하였다(Klünker and Richter, 
2022). 이러한결과는분자생물학과정보기술의발전을야기
하였고디지털시퀀스정보(DSI)를활용한유전자원이용에혁
신적인변화를가져오고있다(Seitz, 2020; Akpoviri et al., 2023).

DSI는정책논쟁에서임시방편으로사용되는용어이며, 현
재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로공식
화되어사용되고있다(Rohden and Scholz, 2021; Ljungqvist et 
al., 2025). DSI의의미의물질적범위와의미는아직불분명하

지만, DNA, RNA, 아미노산 염기서열(sequence)뿐만 아니라, 
관련된 표현형 및 환경 데이터(phenotypic and environmental 
data)를 포함할 수 있다(CBD, 2020; Ljungqvist et al., 2025).

DSI는 유전자원의 구성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데
이터는 유전자원의 원산국과 계약 관계가 없는 기관이 자유

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 공유에 동의할 법적

규정이 없다. CBD에 DSI를포함시키자는제안은이러한 상
황을 변화시키고 이익 공유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SI의 CBD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이에 따른 최종 결정은 당사자 간의 정책적 합의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BD, 2022).
현재많은연구자들이비용효율적인유전자시퀀스기반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 공공 및 전용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디지털 시퀀스 정보(DSI)”의 양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DSI는 생물체, 유전 물질 또는 유전자를
저렴하게 시퀀싱하고, 연구자, 기관, 국가 간에 신속한 데이
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 연구와 상업적 연구 개발에

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Ljungqvist et al., 2025). 생물
정보학은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 검색 및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최근 합성 생물학의 발전으로

DSI만을 기반으로 생물체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 또한 CRISPR/Cas와 같은 유전체 편집 기술은 다
른 유전자원 없이도 개인의 유전적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전자원
의 활용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Hiemstra et 
al., 2019; Coltman et al., 2025).

DSI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연구 공동체가 촉진하고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 정부가
지지하는 공개 과학(Open Science) 및 공개 데이터(Open 
Data) 원칙에반하는것이다. 연구와데이터공유는중요한이
익공유요소로간주될수있다. 무엇보다 DSI를나고야의정서
의적용범위에포함시키는것은 DSI에대한접근성을감소시
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CBD의 세 가지 목표(보전, 지속 가
능한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iemstra et al.(2019)은 DSI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과 연관하여 많은 문제점들

이 발생하므로, DSI 사용과 관련된 이익 공유 규정은 다자
간 협의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바 있고,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DSI 접근및이익공유는나고야의정서에따라매우복잡

한 상황 초래

Fig. 3. ABS procedure in the Republic of Korea. Source: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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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I는 물리적 유전자원보다 더 빈번하게 재사용되고 다

양한 사용자에게 이전됨

· 이익 공유 의무를 위한 DSI 추적 및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개체별 염기서열이 고유하지 않으며 고유성을 증명하기

어려움

· DSI의 출처를 특정 유기체나 원산지 국가 추적이 어려움

 Lawson et al.(2024)에 따르면, 현재 국제 포럼에서는 유
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시퀀스 정보(DSI)의 접근 및 이익 공
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SI는 2016년 이후 CBD와 나고
야의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

어 왔다. 2022년 CBD 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가 채택되었으며, 이 프
레임워크에는 DSI에대한기준과원칙이포함되어있다. 즉, 
K-M GBF는 4개의목표와 23개의 2030 세부실천목표로구
성되어 있으며,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야생종과 가축화된 종의 개체군 내 유전적 다양성 유지

· 농업유전자원을포함한유전자원과디지털서열정보(DSI) 

및 관련 전통지식의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보장

· 개발도상국 CBF의 완전 이행을 위한 재원과 역량 형성, 

기술·과학적 협력 및 기술 접근·이전
K-M GBF의 세부 목표 중 유전자원 및 DSI 이익 공유의

실질적 증대와 능력 배양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유
전자원의 이용, 유전자원에 대한 DSI 및 유전자원 관련 전
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

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정책적, 행정적 및 역량 강화 조
치를 적절하게취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접근 및
이익 공유조치에 따라공유되는이익이 2030년까지현저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2).

DSI 문제는 ABS 제도의 발전에 기인하며, 이는 CBD와
나고야의정서의기본원칙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에서 공정한 이익 분배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이익 공유 방안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공개 유전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자원 제공자와의 이익 공유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ABS 제도가 회피되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Coltman et al., 2025).

특히, 결의안 16/2023은 2022년 12월 CBD 제15차 총회에
서 유전자원 제공자와 그에 기여하는 토착민 및 지역 사회

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유전자원과
DSI 활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이 2050년
까지 실질적으로 증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CBD, 2023). 
따라서, DSI는 ABS 체계의핵심쟁점으로부상하고있으며, 
국제사회는 DSI 활용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 DOI 적용 동향

디지털 객체 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는 온라
인 문서에 대한 고유하고 지속 가능한 식별 번호로, 일반적
으로 알파벳과숫자로 구성된 문자열 형태로 나타내며 원본

디지털 객체(저널 기사, 보고서 등)의 활성 링크 역할을 한
다. DOI의 주요 목적은 문서의 인터넷 위치에 관계없이 개
별 문서를 영구적이고 정확하게식별하는 것으로알려져 있

다(Iirp, 2020; Kanehisa et al., 2023; Coltman et al., 2025).
최근 FAO는 동물유전자원에 DOI 적용에대한 관심도가

매우높다. FAO(2023)의보고서 ‘동물유전자원동결 보존의
혁신(Innovations in Cryoconservation of Animal Genetic 
Resources)’에서는 유전자 은행 샘플과 관련된 정보 및 데이
터 유형으로 샘플 수집에 사용된 프로토콜 URL 링크, 샘플
사진, 관련 게시물의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등을 명시하
고 있다. 특히, 유전자 은행에서 샘플 활용 추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활용 데이터는 유전자 은행의 가치를 입
증하는 증거로서 자금 지원 및 미래 계획 수립에도 유용하

다. 미국 유전자 은행은 2004년 이후 11,000마리 이상의 동
물 샘플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전자형
분석에 사용된 샘플의 경우, 사용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 결과가 문제 해결에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고해야 하

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 은행 컬렉션에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료 활용 조건은 자료 양
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FAO 산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 위원회(Commi-
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CGRFA)가보고한동물유전자원에관한정부간기술작업
그룹 제11차 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11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Technical Working Group on Animal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따르면, 가축
다양성정보시스템(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
tem, DAD-IS)이동물유전자원(AnGR)을위한국제정보교
환메커니즘으로서의중요성을강조했다. FAO가 DAD-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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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개발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을지속적으로제공하고, 국가별품종개체군의지리적분포
를시각화하는도구를포함해사용자친화성을높일것을권

장하였다. 또한, DAD-IS의 가시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DOI 또는 PubMed ID 기록과 같은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FAO, 2021). 따라서, FAO는 DOI 시
스템을 통해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의 체계적 관리 수준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ABS 체계의통합적운영과지속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동물 유전자원의 ABS 적용 사례

FAO의 CGRFA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상설 정부 간 기구로, 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과공정한이익 공유를목표로한다. 이 위원회는 ABS 관련
국제체제협상에기여해왔으며, 2001년국제조약채택이
후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국가적 ABS 입법을지원하기위한자발적지침
인 ABS 요소를 개발했으며, 2025년 제20차 회의에서는 DSI 
및 GRFA 관련 다자간 이익공유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FAO, 2025). 이러한 작업은 국가 ABS 조치의
이행과 GRFA의활용을위한법적고려사항을강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 131개 정부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
음에도 불구하고 준수 수준은 제한적이다. ABS 법률을 시
행한 국가는 51.9%에 불과하며, IRCC를 발급한 국가는 단
16.8%이다. 모니터링 체크 포인트의 설립은 현재 25.9%의
정부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선진국으로 확
인되었다. 98개 정부 중 66개 정부가 유전자원의 식량 안보
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우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

하다(Martyniuk and Haska, 2021). 
ABSCH에 기록된 IRCC의 수는 2021년 5월까지 2,370개

로 급증했지만, 이 중 83%는 두 당사자 간의 거래로 국제적
교류는 제한적이다. 동물 유전자원은 573개의 IRCC에 포함
되어있으며, 이중 90개만이가축과관련되어있어동물유
전자원 접근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동물 번식 및 보존에 미치는 국제적 영향은

미미하며, 번식또는보존프로그램에사용되는동물유전자
원에 대한 IRCC는 발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일부 국가

는 동물유전자원의 상업적 활용과 전통지식 기반 이익공유

를 통해 ABS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케냐의 보란 소(Boran 
cattle)는 독특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도 생존율이 높은데, 이러한 유전적 특성과 내열성을 바탕
으로 외국 기업과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이익공유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업적 로열티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Nation Media Group, 202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 꿀벌(African honey bee)은

다양한 농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유전자

원인데, 이 유전자원을 활용한 외국 식품기업의 생산성 향
상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었으며, 그 수익
의 일부는 로열티 형태로 정부와 협력 농가에 환원된 바 있

다(Sappi, 2025).
후디아(Hoodia)는남아프리카나미비아사막지역에서식

하는 식물로, 오랜 세월 동안 원주민인 산(San)족이 식욕억
제제로사용해왔다. 스위스제약회사로슈(Roche)는이식물
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식욕억제제를 개발하였으며, 상
업화 과정에서 산족과의 합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로열티 형태로 제공하였다(Cultural Survival, 2006). 이 사례
는 전통지식의 상업적 가치가 국제적 이익공유(ABS) 체계
속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적 사례로 평가된다.
님(Neem) 나무는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농업과 의학 분야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식물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네엠 나무의 효능에 주목하여 미

국과 유럽에서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
도정부와 NGO, 과학자, 농민단체들은이를전통지식의침
해로 규정하며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 무효를 청구하였
다. 2000년대 초반, 유럽 특허청은 결국 네엠 관련 특허를
최종적으로 무효화하였으며, 이는 전통 지식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승리로 여겨진다. 이는 생물자원의 상
업적 이용과 전통지식 보호 간의 균형이 ABS 논의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CBD와 나고야의정서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동물유전자원 분야 ABS 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
가별 제도적 틀과 법적 구속력의 수준은 상이하지만 공통적

으로 국가 주권 강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WHO(2021)의 보고서 'The Public Health Implications of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가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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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할조치를규정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제공국은
ABS에관한국내법령을정비해야하며, 이용국은제공국의
법령을준수하는지를확인해야한다. 이에따라각국은자국
의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과

2023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형사 처벌 중심 제재를 행정 과
태료체계로전환하였다. 이를통해징역형을삭제하고 NBA 
또는주 SBB가과태료를직접부과하도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일본은 자율적
규범과 국제적 신뢰성을 결합한 체계로 PIC와 MAT을 중심
으로투명한절차를확립하였다. 중국은 ｢생물안전법｣과 ｢특
허법｣을 연계하여국가주도의통합적관리체계를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상업적·비상업적이용을구분한이중절차
를 도입하여 실질적 이익공유를 제도화하였다. 한국은 통합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ABS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물리적 유전자원 접근을 넘어 DSI의 이용과 이

익 공유가 주요 쟁점으로 부가되고 있다. DSI의 법적 지위
와 이익공유 의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미비함에 따라, 디
지털 정보 이용에 따른 공정한 이익 분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FAO와 CBD 등은 DOI 기반의 유전자원
정보 관리및추적체계를 구축하고있다. 이는유전자원 이
용 및 활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개 데이터 기반 연구와
이익공유 원칙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각국은 동물 유전자원에 특화된
ABS 가이드라인과 표준 MAT 계약서의 마련, DSI 및 DOI 
기반의디지털정보 관리체계구축, IRCC 발급을통한이익
공유의 투명성제고, 농가및지역 공동체의 직접참여를 보
장하는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ABS 제도는 단순한 자원 접근 규제 장치를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 전통지식 보호, 지역사회 발전, 농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국제적 거버넌

스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가축 유전자원의 ABS 이행
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의 핵심 요소로서, 향후
우리나라 또한 국제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
도의 실질적 이행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정책을 발

전시켜야 할 것이다.

적 요

ABS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

성협약(CBD)｣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각국이 자국의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후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유전자원
접근에대한법적구속력이강화되었으나, 식물·미생물분야
에비해동물유전자원(animal genetic resources, AnGR)에대
한 ABS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주요국가의동물유전자원분야 ABS 제도현황을비교·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
론으로서각국은자국의법·제도적여건에맞추어 ABS 체계
를다양하게구축하고있으나, 동물유전자원에특화된국제
협력메커니즘은여전히부족하다. 따라서향후에는국가간
제도 조화, 디지털 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화, 이익공유
의 실질적 집행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 
(색인어 : 접근 및 이익공유, 생물다양성협약, 동물유전자

원, 나고야의정서, 디지털 시퀀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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